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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번역본)  

(칠레측 제안각서) 

 
 
No. 1527 

 
   칠레외무부의 국제경제협력국장은 대한민국 대사관에게 경의를 표하며 2004년 3월 12일 및 4월 1일

에 교환각서로 협의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제3장·제4장 및 제5장의 해설·적용 및 운영에 대한 통

일규칙(이하 "통일규칙"이라 한다)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칠레정부는 대한민국정부에게 통일규칙의 부속서 2(다) 제8란의 마지막 문장인 "귀하

가 생산자가 아닐 경우, "NO"로 기재한다"를 삭제하기 위하여 수정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에 따라 부속서 2(다) 제8란은 아래와 같이 수정될 것입니다.  

 
   "8란: 4란에 기재된 각 상품에 대하여 당해 상품이 부가가치기준 적용대상인 경우, 공제법에 따라 

부가가치를 계산한 때에는 "BD"로,  직접법에 따라 계산한 때에는 "BU"로 기재한다(협정 제4.3조 참

조)." 

 
   칠레정부는 이 각서와 대한민국의 수락각서가 양 당사자의 합의를 구성함을 제안합니다.  

 
   칠레외무부의 국제경제협력국장은 대한민국정부에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2004년 4월 8일 산티에고 
대한민국 대사관 귀하 

 
 
 

(한국측 회답각서) 

 
 
 
   대한민국 대사관은 칠레외무부에 경의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칠레외무부의 각서를 접수하였

음을 알려드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칠레측 제안각서).................................."   

 
 
    대한민국 대사관은 또한 대한민국정부를 대표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함과 아울러, 

제목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통일규칙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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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가 첨부된 칠레외무부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대한민국과 칠레공화국의 자유무역협정의 통일규

칙 수정에 대하여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가 이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

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은 칠레외무부에 거듭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2004년 5월 19일 산티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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